
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6. 11.

복지도시위원회

심사경과1.

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. : 2020. 5. 22.

나 회부일자. : 2020. 5. 26.

다 상정일자 제 회 제 차 정례회 제 차 위원회. : 239 1 1 (2020. 6. 11.)

상정 심사 의결, ,

제안설명요지2.

제안설명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:□

가 제안이유.

마포구립도서관 수강료 감면대상자 중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가 신설‘ ’

되어 그에 대한 수강료 감면기준을 정하고자 함

나 주요내용.

1) 마포구립도서관 수강료 감면대상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에 대한( )

감면비율 신설 안 제 조 및 별표( 13 )



검토보고 전문위원 최종익3. ( )

부칙 제 조2 다른 조례의 개정( )

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사용료 등의 부과 감[ ] ·② 「 」

면 환급 기준 수강료 나감면기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· 2. . 「

조례 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를 신설한다.」

사용료 등의 부과 감면 환급 기준 제 조제 항 관련· · ( 13 3 )

수강료2.

나 감면기준



비율( , %) (100) (14.0) (0.4)

자료출처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월 기준 마포구 가문은 집행부 추계자료: (*2020.1 25 )※

제 조 기능3 ( )

위원회는 마포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· . (②
'94.10. 4)
교통요금1.
체육시설 사용료2.
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3.
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4. ,
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·

사용료 등의 부과 감면 환급 기준 제 조제 항 관련· · ( 13 3 )

수강료2.

가 부과기준



[ 별첨1 ]

타 자치구 유사시설 감면 기준



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4. :

토론요지 없 음5. :

심사결과 원안가결6. :

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7. :

기 타 없 음8. :


